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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FAQ(2차)

Q-1
(교육혁신) 사업공고 전 기 추진한 핵심분야와 관련된 대학체계 

개편한 사항도 대학교육혁신 내용에 포함되는지?

A-1

ᄋ 플랫폼에서 추진한 내용이 본 사업의 추진내용이 되는 것이며, 

플랫폼 선정 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내용은 본 

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

Q-2 (사업비) 신청액이 국고 300억 내외인데, 200억 신청해도 되는가?

A-2 ᄋ 사업공고 기준금액을 준수해 주시길 바람

Q-3 (사업비) 지방비는 기초지자체에서 충당하면 안 되는가?

A-3 ᄋ 지방비 충당(30%)은 광역지자체, 기초지자체에서 모두 가능함

Q-4
(사업비) 기존 지자체에서 지방비가 투입된 사업을 본 사업에 연계

시킬 경우 지방비 30% 안에 포함되는지?

A-4

ᄋ 기존에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본 사업 내에서 추진하고자 

2020년 본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  

ᄋ 다만, 2020년 상반기에 이미 집행된 지자체 예산은 본 사업 

신청을 위한 지방비에 포함되지 않음

Q-5
(신청) 사업신청서 공문제출시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지, 총괄대학

에서 제출하는지?

A-5 ᄋ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제출 가능함

Q-6 (신청) 사업 신청 의향서 제출 이후 총괄대학 변경이 가능한지?

A-6

ᄋ 사업 신청 의향서는 참여 광역지자체의 장과 총괄대학의 장으로 

직인이 날인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함. 

ᄋ 총괄대학을 제외한 참여기관은 본 접수 시 변경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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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-7
(사업 간 연계) 사업 간 연계시 기초연구사업 등 개인 단위의 

R&D 사업도 포함이 되는지?

A-7

ᄋ 연계 가능한 사업의 형태(개인, 기관단위 등)에 제한은 없음

ᄋ 다만, 핵심분야 혁신 및 대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

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해야 함


